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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무형자산의 이전·거래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자산(특허, 노하우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가치평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

한 기술자산 중에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database)와 같은 지식정보 콘텐츠

가치평가에 대한 기반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 논문,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경제

적 가치를 평가하여, 무형자산 콘텐츠의 이전거래 시장에서 객관적 참조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안한다. 기존의 기술가치평가에 적용하였던 기술수명주기, 매출액 추정,
할인율 및 기술기여도 등 핵심변수 중에서 콘텐츠 유형별 경제적 수명 적용방안 및 현금

흐름 산출로직을 살펴보고, 수익접근법 및 로열티공제법 기반으로 정형화된 프레임워크

를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별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매매, 기술금융, 사업타당성 검토 등 적용

할 수 있는 기술분야별,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반

구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콘텐츠 가치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제I절에서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배경과 목적, 그리고 전체구성에 대해 서술한다. 제II절에서는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관

련 가치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한다. 또한

제III절에서는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유형별로 가치평가 수행 시 고려해야 하는 변수 중 경제적 수

명 및 현금흐름 산출로직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접근법 및 로열티공제법 관점에서 특허,

논문, 보고서 콘텐츠 유형별 평가모형 프레임워크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IV절에서는 각 절에

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연구활용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무형자산 중 특허, 논문, 보고서 등의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있다. 그러나 종래의 기술가치평가 모형 및 방법론 연구가 다수

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콘텐츠 가치평가에 관한 문헌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Gordon and Parr(1999)은 전통적인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으로 지적재산과 정보콘텐츠의 가

치를 평가하였는데, 수익접근법에 기초한 모델 위에 콘텐츠의 무형적 특성을 반영한 위험조정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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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미래현금흐름, 대상자산 보유주체의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김진우 외(2007)는 부호

/문자/음성/영상 등의 자료 혹은 정보를 IT 기술에 접목하여 디지털화된 산출물을 디지털 콘텐츠

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실제 사용자들이 직접 이용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데

이터들을 수집 분석하여 평가하는 실증적 평가 방법과 콘텐츠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모

형화한 모델이나 예상 사용자들의 이용 경험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 및 예측하는 분석적 평가 방

법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박현우(2004)는 지식정보 콘텐츠의 가치평가를 위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통적

무형자산 가치평가법은 전문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적용 가능하나 세부적인 적용방법론은 지식정

보 콘텐츠의 사용자 속성 및 콘텐츠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하였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6)은 산업과 사업영역 평가가 가능한 프로세스로

보정한 평가방법론(business opportunity engineering: BOE)을 이용해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가

치를 외적 평가요소(수요요건, 공급요건, 산업전망, 기술요건, 정책영향) 및 내적 평가요소(기업역

량 테스트, 기업경쟁력 평가)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이밖에도 김상수∙윤상웅(2008)은 이러닝, 게임, 방송, 음악의 4가지 디지털 콘텐츠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Biz-Value를 제안하였다. Biz-Value는 평가대상 콘텐츠의 결정, 평가항목, 평가

자 유형, 평가 시점 및 평가 시나리오의 결정 등 여러 단계의 환경설정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의 정성적 평가와 경제성 평가(손익분기점 분석, 순현가 분석 등)의 모듈을 거쳐 종합평가하는 시

스템이다.

그렇다면 상기와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가치평가도 수행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허, 논문, 보고서 등과 같은 과학기술정보 콘텐츠도 일종의 무형자산

이므로 종래의 기술가치평가모형을 활용하거나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경제적 수명주기 혹은 대상 특허가 미래에 창출할 예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운 특허와 달리, 논문이나 보고서는 일반적인 기술 적용 제품의 예상 매출액과 같이 인용

빈도나 페이지뷰 등의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이 제시한 미디어 콘텐츠(영화, 온라인게임, 방송, 애니메이션)의 순현가를 산출하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논문, 보고서 등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가치평가 모형

전자적 데이터베이스(electronic database)와 같은 지식정보 콘텐츠 자산의 가치평가처럼 본 연

구에서 한정짓고 있는 특허, 논문, 보고서 등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가

치평가기법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유형별로 경제적 수명주기, 현금흐름

추정 등 가치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인 및 가치평가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가치평가 고려요인

가. 콘텐츠의 경제적 수명

일반적인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기술의 절대적인 효용성은 변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기
대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되는 기술가치의 손실, 즉 진부화(obsolescence) 개념에 영향을

받는다. 종래에 전문가 합의법이나 경험법칙(금융권에서 매출예상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

정)에 기반하여 기술의 수익예상기간을 결정해오던 방식에서, 산업재산권 보호기간에서
특허등록 경과년수를 차감하여 구하는 법적 보호기간 산출방식, 그리고 인용특허수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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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추정방식까지 발전해 왔다.

현재 과거에는 당해 기술의 진부화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특정논문의 출판이나 특허등
록시점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인용빈도(cited frequency) 이용 감소현상을 고려하였다

(Line and Sandison, 1974).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

의 가치평가 전문기관이 심층 기술가치평가 수행 시에는, 인용특허의 수명주기 분석에 의
한 TCT 기준값(정량적 지표)과 시장수요 및 기술혁신의 영향 등(정성적 지표)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수명 산출로직을 특허, 논문, 보고서

등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유형에 상관없이,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분류코드(IPC)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되는 TCT 통계값을 하기 <표 1>(예)로부터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콘텐츠의 경제적 수명을 산출할 수 있다.

IPC N Average Variance S.D. Max. Min. Q1 Q3 Median Mode

A61K 733,893 9.6199 46.7197 6.8352 52 0 5 13 8 6

B60K 54,862 8.4100 55.8190 7.4712 52 0 3 11 6 2

C22B 11,230 11.7933 87.2346  9.3400 50 0 5 17 9 3

G06F 3,555,338 7.3107 20.9914 4.5816 51 0 4 9 6 5

<표 1>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유형에 해당하는 IPC별 TCT 통계량 (예)

* 출처: 전체 IPC에 대한 TCT 통계값은 KISTI STAR-Value 시스템(2016)에 탑재됨.

따라서,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경제적 수명(CLC) 모델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경제적 수명 모델 :    

여기서  : 콘텐츠의 경제적 수명,

 :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에 관련된 기술순환주기

 : 콘텐츠의 기술혁신 지수

 : 콘텐츠의 시장수요 지수

 : 콘텐츠의 진부화요소(콘텐츠 법적등록 혹은 제작년도 이후 경과년수)

단,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아래 유형별로 경제적 수명을 산출할 경우, 진부화 요소

(obsolescence factor: OF) 및 잔존기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특허

일반적인 기술가치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유효수명 개념을 기반으로, 특허등록
이후 경과년수(진부화요소)를 차감한 경제적 수명과 법적 권리잔존기간과의 최소값을 콘

텐츠의 경제적 수명(CLC)으로 적용한다.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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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논문이 법적인 권리기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50년 이내에서 유사특허

수명의 2∼3배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유사특허의 TCT 중앙값(혹은 평균값)에서 논문 콘텐츠의

작성(배포)년도 이후 경과년수를 차감한 값과 50년(최대값)으로부터 평가시점 기준 경과년수를 차

감한 값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상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의 혁신수준 관점에서 SCI, SSCI, AHCI 혹은 KCI 등 논문

색인등급에 따른 질적평가 요소와, 시장수요니즈 관점에서의 페이지뷰 및 다운로드수 등을 고려하

여 콘텐츠의 경제적 수명(CLC)를 산출한다.

(3) 보고서

연구(사업)보고서 등은 법적인 권리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종료 후 보고서

의 유효년한을 10년(최대값)으로 감안하면, 동 보고서 관련 유사특허의 TCT 중앙값(혹은 평균값)

에서 작성(배포)년도 이후 경과년수를 차감한 값과 10년(최대값)으로부터 평가시점 기준 경과년수

를 차감한 값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역시 논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NDSL, DBpia와 같은 보고

서 검색페이지의 페이지뷰수와 다운로드수를 시장수요 관점에서 고려하고, 연구(사업)보고서의 평

가등급이 알려진 경우 혁신수준 지수를 반영하여, 콘텐츠의 경제적 수명(CLC)를 도출할 수 있다.

상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경제적 수명 결정시, 기술혁신 지수

(technology index: TI) 및 시장수요 지수(market needs: MN)를 위한 정성적 항목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다.

대항목 소항목 고려사항 콘텐츠 수명주기에의 영향

기술

혁신

지수

콘텐츠 

혁신수준

콘텐츠 질적평가(특허등록여

부,

임팩트 팩터, 보고서 등급)

–
–

– 0 + ++

콘텐츠 

공급자

지배적 콘텐츠 공급자 존재
–

–
– 0 + ++

콘텐츠의 핵심 원천정도
–

–
– 0 + ++

콘텐츠 특성

콘텐츠의 우월성(완성도 등)
–

–
– 0 + ++

유사콘텐츠 존재(모방가능성) ++ + 0 –
–
–

시장

수요

지수

콘텐츠 

수요니즈

콘텐츠가 창출하는 시장규모

(잠재수익성)
–
–

– 0 + ++

콘텐츠 시장니즈

(페이지뷰+다운로드수)

–

–
– 0 + ++

시장 경쟁도

관련 산업내 유사 콘텐츠 보유

경쟁자수
++ + 0 –

–

–
콘텐츠 기반 시장주도 주체 존

재

–

–
– 0 + ++

경제적 효과
콘텐츠에 기반한 높은 신제품

출현빈도나 연관 경제효과
++ + 0 –

–

–

<표 2>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경제적 수명 결정을 위한 추가 정성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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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텐츠의 현금흐름 산출
콘텐츠 가치평가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현금흐름 추정에 대해서는 특허, 논문, 보고서

등의 유형별로 혹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별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

(1) 특허

특허를 포함한 기술이 사업화에서 거둬들인 사업가치로부터 기술기여도를 감안하고

다시 특허가 차지하는 IP비중을 고려하여 IP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혹은 현금흐름
산출시 특허가 없었을 경우와 특허가 있을 경우의 매출액 증분으로부터 순현금흐름을 산

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수익접근법 및 로열티공제법 방식에 대

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2) 논문

논문의 경우, 실제 사업가치를 발현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를 직접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논문이 기여한 순현금흐름 증액분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는데 투입되었던 시간과 비용(연구자 직급별 투입원가)을 기반으로 논문 전체 페

이지수를 나눠서 페이지당 콘텐츠 단가를 비용접근법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콘텐츠의 현금흐름 산출모델 :

     

       

여기서  : 논문 콘텐츠 현금흐름(cash flow)

  : 논문 콘텐츠의 단위 페이지당 제작비용

 : 논문 콘텐츠의 전체 페이지수

 : 논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구자(혹은 교수)의 직급별 

투입인건비 

 : 논문 콘텐츠 제작 완료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 해당 논문 콘텐츠의 임팩트 팩터, 혁신성 및 시장성, 관련 

특허의 기술순환주기를 반영한 가중치

  : 논문 콘텐츠에 관련된 기술순환주기(중앙값)

 : 논문 콘텐츠의 혁신 요소

 : 논문 콘텐츠의 시장수요 요소

 : SCI, SSCI, AHCI 혹은 KCI(국내등재(후보)지 인용지수) 등을 등급(예.

SCI(1.0), SSCI/AHCI(2.0), KCI(0.5))에 따라 임팩트 팩터로 가중치 부여 

 : 페이지뷰+다운로드수를 기반으로 가중치 부여(예. VDF(0~100)=1.0,

VDF(100~300)=2.0, VDF(300~500)=3.0,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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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논문 콘텐츠의 경우, 투입인건비와 논문 콘텐츠 단위 페이지당 제작비용, 그리

고 전체 페이지수로부터 가중치를 조정하여 현금흐름 산출로직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논문 콘텐츠와 유사한 관련 특허정보를 검색한 후 해당 CLC(Contents Life Cycle)

를 TI, MN, TCT 기반으로 산출하고, CLC와 IFSCI를 고려하여 논문 콘텐츠의 가중치를

최종 현금흐름 산출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3) 보고서

보고서 콘텐츠의 경우, 상기 논문 콘텐츠 현금흐름 산출로직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
으나,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조정 반영할 수 있다.

보고서 콘텐츠의 현금흐름 산출모델 :

     

        

여기서  : 보고서 콘텐츠 현금흐름(cash flow)

  : 보고서 콘텐츠의 단위 페이지당 제작비용

 : 보고서 콘텐츠의 전체 페이지수

 : 보고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구자(교수)의 직급별 투입인건비 

 : 보고서 콘텐츠 제작 완료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 해당 보고서 콘텐츠의 페이지뷰+다운로드수, 혁신성 및 

시장성, 관련 특허의 기술순환주기를 반영한 가중치

  : 보고서 콘텐츠에 관련된 기술순환주기(중앙값)

 : 보고서 콘텐츠의 혁신 요소

 : 보고서 콘텐츠의 시장수요 요소

 : 보고서 등급(S/A/B/C)이 있는 경우, 임팩트 팩터 부여

 : 페이지뷰+다운로드수를 기반으로 가중치 부여(예. VDF(0~100)=1.0,

VDF(100~300)=2.0, VDF(300~500)=3.0, etc.)

다. 콘텐츠의 적용 할인율 및 콘텐츠 기여도

실무 가치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다른 핵심변수로 할인율 및 기술기여도가 있다. 콘텐츠
가치평가의 경우에도, 특허, 논문, 보고서 등 콘텐츠 유형별로 관련 기술을 먼저 탐색하

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업종(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매칭하여, 할인

율 및 산업기술요소로 정량화된 수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할인율의 경우, WACC(weighted average capital cost) 방식,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방식, 무위험이자율 적산 방식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해, 콘텐츠와 유사하다고 탐색된 기술의 산업기술요
소를 업종별로 탐색한 후(KISTI, 2016), 개별기술강도 20개 항목(기술성 및 시장성(사업

성) 각 10개)을 콘텐츠 유형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하여 산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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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프레임워크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 개념의 기술가치평가 모형은 전형적인 방식(비용

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등)으로 많은 연구에서 다뤄져 왔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여기

서는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유형별로 이들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로직을 개별 특허에 대해서,

수익접근법 및 로열티공제법 기반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논문 및 보고서 등에 적용시 유의점을 살

펴보기로 한다.

가. 수익접근법 기반의 콘텐츠 가치평가

개별 특허의 이전거래를 위한 기초가격을 산정할 경우,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의
기술기여도 개념 대신 IP기여도를 아래와 같이 고려하여, 수익접근법 기반의 특허권 가치

평가 산식으로 정형화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기여도

Vpatent: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유형으로서의 개별 특허의 가치

CFt: t년도 시점에 개별 특허가 창출해내는 예상 현금흐름(순현금흐름 증가분)

n: 특허권의 경제적 유효수명

IP기여도: 특허권이 수익예상기간 동안 발현하는 사업가치(business value)에의 비율

r: 할인율

여기서 IP기여도는 IP의 도입 및 사용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이익 중 IP가 공헌한 상
대적인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술기여도와 IP비중(IP특성을 반영한 IP비중)의 곱

으로 구성된다.

기여도 기술기여도×비중기술기여도 산업기술요소×개별기술강도

또한, IP요소와 비IP요소를 구분하기 위해,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AHP)를 거쳐 권

리성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으며(산업통상자원부,

2014), 이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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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실무가이드(2014)를 기반으로 재구성

나. 로열티공제법 기반의 콘텐츠 가치평가

상기의 수익접근법 방식처럼, 개별 특허로부터 발생가능한 매출액 증가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  

   ×  ×  ×cos 

Vpatent: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유형으로서의 개별 특허의 가치

n: 특허의 경제적 유효수명

SRt,test: t년도에서의 특허로부터 창출되는 예상매출액

CTtax: 예상매출액과 조정 로열티율에 따른 법인세액

r: 할인율

Rroyalty: 로열티 기준율 기반으로 특허의 관련 속성을 반영한 조정 로열티율

Rindustry: 로열티 기준율로 업종별 로열티 통계의 중앙값(또는 평균값)을 활용

RIP portion: 해당 특허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0∼100%)

Rlicense status: 라이센스 상황 등 특수요인을 고려(기본은 100%)

Rcost required: 제품화에 거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의 고려요인(0∼1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실무가이드(2014)를 기반으로 재구성

평가항목 의미
평가항
목
가중치

평가점수

권리안정성
대상IP의 법적인 권리안정성과 같은 IP적
요소와 비밀유지체계 같은 비IP적 요소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30% 8

모방용이성

경쟁기술이나 경쟁제품의 모방으로부터
대상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IP의 보유와
비IP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20% 7

독립성
(분리이전가
능성)

대상IP만으로 기술이전이나 제품화가 가
능한지, 비IP적 요소가 필요한지 등을 상대
적으로 평가

10% 9

이익기여도
생산성 향상과 원가개선 등 이익창출 측
면에서 대상IP와 비IP요소가 어느 정도 기
여하는지 상대적으로 평가

20% 6

권리범위 기술구현을 위해 IP와 비IP요소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상대적으로 평가 20% 8

합계
※각 항목은 0/5/10점 등 요소확보 여부
에 따라 부여가능하며, 중간점수도 부여가
능

75%
(=7.5/10)

<표 3>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권리성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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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 콘텐츠 중 개별 특허의 경제적 가치 산출을
위한 산식은 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에 IP비중 및 조정 로열

티율 산정식을 감안하여 도출될 수 있다. 여기서 특허의 경제적 유효수명은 해당 IPC(국

제특허분류)에 따른 TCT(기술순환지수)와 특허 등록기간 경과년수, 그리고 법적 잔존권
리기간과의 대소 여부에 따라 산출되며, 할인율 및 로열티 기준율은 IPC 분류와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연계표로부터 업종별 할인율 및 업종별(혹은 상관행법) 기반

의 로열티율을 각각 참조하여 상기 산식에 반영한다.

나. 논문 및 보고서 콘텐츠 가치평가를 위한 유의점

논문, 보고서 등의 과학기술정보 콘텐츠도 무형자산의 유형으로, 상기에서 제시된 수익접근법

및 로열티공제법 기반을 가치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개 접근법 적용시 평가변수로의

조정이 요구되며,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접근법 기반의 콘텐츠 가치평가 시 조정요인

수익접근법 기반의 IP가치 산정 방식에서, 논문 및 보고서 콘텐츠에 관해서는 콘텐츠 기여도 부

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면 된다.

콘텐츠기여도 논문보고서  기술기여도×콘텐츠비중기술기여도 산업기술요소×개별기술강도

단, 논문 및 보고서 콘텐츠는 <표 3>과 같이 권리성 평가항목 대신 기술성, 시장성(사업성) (기

준값: 1.0)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당 콘텐츠 무형자산이 사업가치(business value) 발현에

기여한 비중(즉 콘텐츠비중)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보고서의 관련 기술기여도가 30%이

고, 기술성 및 시장성(사업성) 상대적 중요도 지수를 계산한 값이 각각 1.2와 0.7이라고 하면 콘텐

츠비중은 1.2×0.7=0.84이므로, 논문콘텐츠의 기여도는 30%×0.84=25.2%가 된다.

(2) 로열티공제법 기반의 콘텐츠 가치평가 시 조정요인

로열티공제법 기반의 콘텐츠 가치평가 산식에서, 조정 로열티율(Rroyalty)의 세부 항목이 논문 및

보고서 콘텐츠 유형에 맞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     ×  × cos 

Rroyalty: 로열티 기준율 기반으로 논문(보고서) 콘텐츠의 관련 속성을 반영한 조정 로열티율

Rindustry: 로열티 기준율로 해당 기술분야 업종별 로열티 통계의 중앙값(또는 평균값)을 활용

Rpaper(report) portion: 해당 논문(보고서) 콘텐츠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0∼100%)

Rcommercialization status: 제품의 사업화 시 논문(보고서) 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승인여부 등

특수요인(기본: 100%)

Rcost required: 제품화에 거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의 고려요인(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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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최근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일반적인 기술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으며, 평가 실무가이드를 중심으로 평가기관별 매

뉴얼 및 평가프로세스가 다방면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 논문, 보고서 등의 과

학기술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형화된 가치평가모형이 없으므로, 이들 콘텐츠의 경제적 가
치를 산출함으로써 콘텐츠별 활용성 및 이전거래를 통한 사업화 기여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개별 과학기술정보 콘텐츠의 매매(라이센싱), 기술금융, 사업타당성 검토

등 적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별,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반

구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콘텐츠 가치의 산출이 가능하고, 관련 콘텐츠 거래 시장의

활성화 및 연구 동인(research drivers)의 제고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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